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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인상 담합 발
공정 , 주유소 회 2개 지회 시정명령 … 과징  1억1800만원 부과

갈수록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 인 담합을 통해 석유

제품 가격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 한 주유소 회의 지회들이 발 다.

주유소 회 지회들은 회의를 열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결의한 뒤 직 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인상을 지시

하고 검하는가 하면 가로 매하는 주유소에 해서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압력

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공정거래 원회는 3월11일 한국주유소 회 주․ 남 지회와 북지회가 할 지역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

경유 등 석유제품 매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 (사업자단체 지행 )를 발해 시정명령과 

함께 주․ 남지회에는 7200만원, 북지회에는 4600만원의 과징 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

공정 에 따르면, 주․ 남지회는 2007년 2월8일 긴 회의를 열고 3월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399원, 경

유는 1159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.

지회 직원들은 3월1일부터 지역의 국도 1호선(나주-목포구간), 국도 17호선(순천 톨게이트-여수 석창사거리

구간), 완도-해남-강진- 암구간의 주유소들을 직  방문해 매가격을 결의 내용에 맞춰 올리도록 지시했다.

이에 따라 지회 회원인 주유소의 86.5%가 휘발유 매가격을 종  리터당 1315-1369원에서 30-84원 인상해 

1-399원으로 맞췄고, 경유도 종  1023-1085원보다 74-136원 높은 1159원으로 인상했다.

북지회도 2006년 3월23일 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불법유 취  여부 감시  가격인상 활동을 개하기로 

결의한 뒤 석유제품을 가로 매하는 주유소만을 골라 근거없이 “불법 면세유나 부정유를 취 하고 있다”고 

추궁하면서 인근 주유소의 매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.

 북지회는 2007년 2월8일 주-임실 노선의 주유소 표 친목모임에 참석해 휘발유는 리터당 83-115원 

높은 137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도 리터당 1135원으로 56-135원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. 지회의 지

시에 따라 당시 모임에 참석한 12개 주유소  9개 주유소가 가격을 올렸다.

특히, 주․ 남지회는 2004년, 북지회는 2003년 각각 같은 의로 발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주유

소 회의 다른 지역 지회들도 수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유사행 가 근 되지 않고 있다.

발로 정유업계는 2007년  공정 에 발된 형 정유기업들의 가격담합에서부터 일선 매망인 주유소

에 이르기까지 가격담합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, 담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

가 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다.

공정 는 최근 정부 물가안정 책의 하나로 유가담합 여부에 한 감시를 강화하기 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

직원 등으로 <유가 검반>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,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을 활

용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.

공정  계자는 “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가 시행 지만 일선 주유소의 참여 부진으로 효

과가 미흡하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”면서 “지속 으로 석유제품 매가격을 감시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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